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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은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호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이 증대되면서 논의되고 있는 과제(Kaga, Bennett, & Moss, 2010; OECD, 2012)로, 

우리나라의 경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13년 2월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4년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박사수료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유아교육과 부교수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유아교육과 부교수,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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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이 공식 출범되면서 유보통합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는 정보공시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의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단계

에서는 시설기준과 이용시간 및 교육과정의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정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와 재원의 통합을 시작으로 양 

기관의 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즉 정부는 

2014년을 시작으로 유보통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사, 교육과정, 재정, 관리 부처 

등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추진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아젠다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국가의 인재양성 정책과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된 추진 과제는 

근본적인 방향성에는 합의를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과정 및 세부사항에 있어서 유아교

육 및 보육현장의 일치된 입장을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이 일원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앞서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학회 

및 단체를 통해 다양한 추진 방향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추진방향 및 목적이 발표 시기와 

입장에 따라 매우 달랐으며, 정부와 학계, 학부모와 운영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익이 복잡하

게 얽혀 있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이미화, 2014).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며 방향성을 설정·추진

해 나가는데 있어 앞서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발전적인 방향을 

탐색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유보일원화 추진 과정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오랫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무부처도 복지부와 교육부

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둘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의 

보육 기능 강화와 보육소의 교육화를 중심으로 ‘유보일원화(留保一元化)’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오랫동안 유지했던 이원화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보일원화 종합시설인 

‘인정어린이원(認定こども園)’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유보일원화 관련 정책을 변경하

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유보이원화의 문제를 해결한 실례를 제시해 줌으로써 유보일원화를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인정어린이집’은 유보 일원화의 결정체이며 결과물로 현재 우리나라 유·보육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세곤(2006), 김희숙·서영숙(2006), 이기숙·강민정(2007), 강란혜(2008), 

강민정(2010), 공병호(2013), 최정은(2013) 등은 일본의 유보일원화 문제를 인정어린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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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유해미·유희정·장경희(2011), 이성한(2014), 강현구·이순형(2014) 등은 

일본 유보통합의 전반적인 흐름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일본의 보육 및 

유아교육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거나 특정 시점에서의 제도적 현황을 비교하여 정책적인 

시사점만을 전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각국의 역사적 맥락은 상이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경험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현구·이순형(2014)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보육제도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유보일원화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

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유보일원화 추진 과정은 물론 일원화 

이후 즉, 2012년 이후 나타난 변화를 포함하여 고찰하고 유보일원화 종합시설인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중점적으로 살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유보일원화 추진 과정

2.1 아동복지법 제·개정에 따른 유보이원화 (1945년–1990년)

일본의 보육제도는 1890년 세이슈학교 부설탁아소가 최초의 보육원으로 설립되면서 시작

되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이농현상과 빈부 격차 증대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빈곤가정의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도쿄의 후타바보육원(二葉保育園), 오사카의 

아이젠바시보육소(愛染橋保育所)와 같은 본격적인 보육시설이 출현하였다(강현구·이순형, 

2014). 이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남성들의 징집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탁아

소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탁아소의 수는 1930년대 중반 300여개에서 1944년에는 2,000

개 이상으로 확대·설치되었다(현정환, 2001). 이처럼 한국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보육소는 

빈곤가정의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된 시설로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는 구분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47년에 학교교육법과 함께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 탁아소(託兒所)라는 명칭이 보육소

(保育所)로 변경되었다. 보육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39조는 ‘보육소는 매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 시설’로 명하고 

있다. 보육소는 어디까지나 가정의 ‘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복지시설’로서, 소외계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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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주기 위한 복지시설임이 명확해졌다. 이후 1951년 유보이원화 정책에 따라 아동복지법

을 개정하면서, 보육소의 입소 대상은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없는 0세부터 소학교 입학 

전의 영·유아’로 제한되었다(아동복지법 제24조, 제39조; 이혜원, 2006). 또한 시정촌(市町村)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머니의 취업 혹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보육

이 결손된’ 아동을 지정된 보육소에 입소시키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강란혜, 2008). 

즉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으며, 가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를 보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육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와는 달리 유치원은 주로 도시 중산층에서 사비를 들여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명확해지면서, 보육소와 유치원의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2.2 보육시설의 확대(1990년 후반–2006년)

196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보육소에 대기 

중인 아동들의 수도 늘어났다. 더불어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1989년 1.57명, 1996년 

1.43명, 2003년 1.29명으로 나타났다(유해미 외, 201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혼여성의 

육아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현했다. 1994

년 ‘엔젤 플랜’을 발표하여 육아와 취업 양립을 위한 지원 방안, 모자보건 의료 체제의 정비 

방안, 육아로 인한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강현구·이순형, 2014; Japanese Economy 

Information Division, 2005). 1997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부모의 보육소 선택권이 강화

되고 보육소 입소가 학부모의 신청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어서 2002년에는 

보육 원아의 수는 2005년까지 15만 명을 늘리겠다는 ‘대기아동 제로 작전’을 추진하여, 보육시

설의 수는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다음의 <표 1>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보육시

설 확대와 관련한 정책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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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법령/정책 세부 내용

1994 엔젤 플랜
– 영아들에게 보육 서비스 확대
– 시간 외 보육소와 임시 보육소의 확대

1997 아동복지법 
개정

– 부모에게 보육소 선택권 제공
– 보육 서비스에 따른 비용 지원

1999 신 엔젤 플랜
– 영아들의 보육소 입소 허용
– 공휴일에도 보육 서비스 제공

2000 보육소 인가 
규정 완화

– 공기업, 사회복지법인, 교육재단,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민감 기업이 보육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2001 아동복지법 
개정

– 비인가 보육소 감독 강화
– 민감 기업의 보육소 설치 완화

2002 대기아동 
제로 작전

– 3년 내에 보육 원아의 수를 15만 명으로 확대

<표 1> 일본의 보육시설 확대 관련 정책(1994-2002)

출처: Japanese Economy Information Division(2005).

보육시설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나타난 변화는 보육소의 설립 및 운영 주체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 교육재단, 주식회사 등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되어, 공립 

보육소의 민간 위탁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보육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서 

부모에게 이관되어, 부모가 보육소 입소를 신청하고 어떤 보육소를 희망하는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일본 정부는 보육 관련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

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3 유보일원화 추진 및 인정어린이원의 출현(2006년–2008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보일원화의 제도에 관한 논의가 급격하게 시작되었는데, 내각에 

대한 권고기관인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가 “지방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이미 균질화되어 

있어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자체적 판단에 의한 일원화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여 유보일원

화를 주장하였다.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총합규제개혁회의｣(2001년) 또한 보육소와 유치원에 

대한 행정의 일원화 및 설립 기준의 통일을 주장하였다(현정환, 2010). 

이후 2003년 6월에 발표된 ｢경제 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에 따르면,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보며, 지역의 요구에 따라 ‘종합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강란혜, 2008; 현정환, 2010). 그 결과, 2006년부터 인정어린이원이라는 새로운 

시설을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인정어린이원은 기존의 유치원이나 보육소와는 상이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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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새로운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치원 및 보육소와 비교하여 나타난 특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유치원과의 유사 특징 보육소와의 유사 특징 인정어린이원의 특징

–보호자의 취업 유무나 형
태에 관계없이 입원 가능

–입원 희망 보호자가 시설 
설치자에게 신청

–이용료를 설립자가 정함

–대상 아동 연령은 0세~취
학전 아동

– 8시간 보육이 원칙이며 연
장 가능

–설치 주체의 제한 없음

–유치원 교육요령과 보육소 
보육지침의 기준을 모두 
참조함

–보육소 기준(0세~2세)과 유
치원 기준(3세~5세)을 모두 
고려함

<표 2> 인정어린이원의 특징

출처: 강란혜(2008), 강현구·이순형(2014), 현정환(2010),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2

인정어린이원은 유보일원화를 위한 새로운 시설로 시작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인정어린이원의 정원은 유치원과 보육소로 구분되어 있어서 유치원은 문부과학성 

예산으로, 보육소는 후생성 예산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유치원과 보육소 양쪽의 시설 인가

가 필요하고 보조금 신청도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이중행정의 폐해가 나타났다(이성한, 2014). 

유치원과 보육소를 외형적으로만 통합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았고, 관련 단체와 지자체 간의 연계도 부족했다. 즉 유아·보육의 통합을 이룬 새로운 시설이

라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에 더한 제 3의 시설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2.4 민주당 집권과 종합어린이원 공약(2009년 -  2012년)

2009년 소자화사회(小子化社會)에 대비하여 보육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복지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이원화 되어 있는 육아시설을 일체화하고, 보육 및 육아 관련 정책을 

통괄하는 ‘어린이가정성 (こども家庭省)’을 신설하여 기존 시설들을 ‘종합어린이원 (總合こど

も園)’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였다(조성호, 2014). 인정어린이원 설치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

고 좀 더 체계적인 관점에서 유보일원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2010년 1월에 열렸던 ｢소자화사회 대책회의｣에서 “자녀·육아 신시스템 검토회

의”가 개최되었다.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장관 등 정부 내 관료들로 구성된 이 회의

에서 유보일원화를 위한 “종합어린이원”을 새로 만들어서 유치원과 보육소를 통합하고 보육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일체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종합어린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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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법적지위 학교1)(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및 제2종 사회복지사업

소관부처
내각부의 소관. 단, 학교와 아동복지시설의 성격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문
부과학성, 후생노동성과의 분할 업무를 통해 조정을 도모함

교육/보육

–만 3세 이상의 아동들에게 표준 교육시간의 학교 교육을 보장.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는 학교교육에 더하여 보호자의 근로시간에 맞춰 
보육을 보장함

–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근로시간에 맞추어 보육을 보
호함

설치주체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일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
식회사, NPO 등의 법인

직원
–원장, 보육교사, 학교의사, 학교치과의사, 학교약제사, 조리원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 면허와 보육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표 3> 종합어린이원의 개요

출처: 東 弘子(2012), 조성호(2014)의 내용을 재구성함

2.5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확충 (2012년–현재)

종합어린이원을 설치하여 기존의 유치원 및 보육소를 전환하겠다는 민주당의 결정은 이후 

자민당과 공명당의 반대로 인해 “어린이·육아 관련 3법안2)”으로 수정되어 2012년 8월에 국회

에서 통과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종합어린이원에 대한 구상을 포기하고 기존의 인정어

린이원을 인가보육소의 수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종합어린이원의 취지는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전환하여 보육시설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대기아동의 적체현상을 줄이

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육소는 기한 내에 전환할 의무를 지운 반면에 유치원은 희망 대상에

게만 적용하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났고, 대기아동 해소책으로서의 기능이 의문시되어서 본래

 1) 학교(유치원) 교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유아기의 학교교육)을 
말함.

 2) 아동육아 지원법, 인정어린이원법의 일부개정법,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 등 관계 법률의 정비 법률임(이
성한, 2014; 조성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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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를 달성하기는 어렵게 되었다(이성한, 2014). 그에 따라 종합어린이원에 대한 구상은 

포기되었고, 대신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안한 대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기존의 인정어린이원이 내포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한 

보육시설이다. 유치원과 보육소로 분리된 행정적인 승인 절차를 개정 인정어린이원 법에 

근거하여 단일 허가로 변경하였고, 지도감독도 일체화시켜서 학교(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 

양쪽 모두의 법적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인정어린이원의 설치주체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허가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법인) 등이 포함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주식회사와 NPO 

등의 법인은 설립주체에서 제외되었다. 종합어린이원에 대한 구상과는 달리 유치원이나 보육

소 등 어떠한 시설도 새로운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으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서 세 가지 유형의 시설(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에 공통으로 적용될 

“시설형 재원”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종합해 보면, 종합어린이원은 유치원과 보육소를 완전히 

통합하여 일체화한 시설로서 유보일원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었지만, 국회에서 

수정되어 부분적으로 통합된 형태인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확충으로 수정되어 개선되

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일본의 유보통합 정책은 통합과 분리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진다. 

3. 일본의 보육 시설 유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2년 8월에 “어린이·육아 관련 3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인정어린이원은 체계화되고 개선되어 4개의 새로운 시설 유형으로 나뉘어졌다.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자치단체 재량형 등 네 가지 유형의 인정어린이원은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인가된 유치원과 인가된 보육소가 협력하여 일체적으로 운영

함으로써 인정어린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유치원형은 인가 유치원이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를 위하여 보육시간을 늘리는 등 보육소적 기능을 갖추어 인정어

린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육소형은 인가 보육소가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뿐

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유아도 받아들여 유치원적인 기능을 갖추어 인정어린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재량형은 유치원이나 보육소의 인가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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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유아교육‧보육시설이 인정어린이원으로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이 중에서 유보통합에 가장 가까운 유형은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능을 통합하였고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의 입원을 허용하여 유아교

육과 보육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기존의 시설과 비교할 때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통합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데, 2006년에 처음 발표되어 설립되었던 인정어

린이원은 유치원과 보육소를 외형적으로 통합하여 개별적인 두 개의 시설을 하나의 공간에 

묶어놓은 것에 불과했고, 새로운 유치원형이나 보육소형은 통합적인 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능을 다소 개선한 것에 그치고 있다. 

4. 유보연계형(留保連携型) 인정어린이원

이 절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통합된 시설유형인 유보연계형 인정어

린이원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특징과 시설 인가기준, 

교사의 자격과 역할, 그리고 입소 자격 및 절차와 보육료 등을 살펴본다.

4.1 특징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인정어린이원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인정어린

이원의 특징을 가진다. 인정어린이원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유치

원, 보육소 등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 및 보육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부모의 직장 유·무와 직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입원이 가능하고, 

취학 전 영·유아에게 적절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일원화시설모델사업평가위원회, 2005; 최순자, 2007에서 재인

용). 유치원 및 보육소와 비교하여 도출한 인정어린이원의 기능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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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인정어린이원 보육소

– 유아교육 중심
– 만3세~취학전 
유아 대상

– 영유아의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고 영유아 
발달의 기초를 다짐

– 단체 활동과 다른 연령과의 교류를 통해 건
강한 성장을 지원

– 지역 자녀양육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 가정 
지원

– 보호자의 직장 유형, 유·무와 관계없이 입원 
가능

– 대기 아동의 적체 현상 해소

– 보육 중심
– 0세에서 취학 전 
유아 중에서 가정
에서 돌볼 수 없는 
유아 대상

<표 4> 유치원과 보육소, 인정어린이원의 기능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교육 및 보육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육요령과 보육소 보육지침

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일체적 운영의 관점에서 교육 및 보육의 전체적인 계획을 편성하

고 운영하고 있다.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연령이나 시간 차이 등의 사정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교육·보육 내용을 편성하고 있다(오미희, 2014).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에 자녀를 입원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어린이원의 설치자가 직접 

계약하며 입원 전형은 설치자가 정한 바를 따른다. 다만 보육이 필요한지 여부는 시정촌의 

담당자가 판단한다. 보육시간은 4시간의 단시간아와 8시간의 장시간아로 구분되는데, 0~2세 

영아는 모두 단시간아로 구성되며 3~5세아는 단시간 혹은 장시간아 모두 해당된다.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역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이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시보육 등 보호자의 자녀양육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인정어린이원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 3회 이상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강민정, 2008).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설치자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관계없이 운영비 및 

시설 정비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강민정, 2008; 최순자, 2007). 단 유보연계형의 

보육료는 사립, 공립에 관계없이 시정촌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육료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한다.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시정촌의 보육료 단가표에 의해 보육료를 

정하고 있다. 국고에서 운영비가 지급되는데, 유보연계형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이 지원되며 

재정지원의 규모도 유치원형이나 보육소형보다는 많은 편이다(강민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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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가 기준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기존의 유치원이나 보육소로부터 전환하여 설치하거나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인가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유보연계

형 인정어린이원을 신설할 경우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수준이 더 높은 기준을 따르고, 유치원과 보육소의 어느 한쪽에 적용되는 

기준은 학교(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양쪽 실무에 지장이 없는 기준

으로 선별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준에 없는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인정어린이원의 기준을 참고하여 추가한다. 

｢개정 인정어린이원법｣에 따르면, 새롭게 신설되는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첫째, 학급 편제, 배치하게 될 원장, 보육교사, 

기타 직원, 직원의 수, 둘째, 보육실의 바닥면적 및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 셋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들의 처우 확보, 비밀 준수와 같이 아동들의 건전한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을 담고 있다(조성호, 2014; 인정어린이원 보호자용 브로셔).

신설을 포함하여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 인증 받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406건에서 2014년 4월 현재 720건으로 약 2배 정도 늘어났으며 인정어린이원으로 

인증 받은 전체 건수(1,359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문부과학

성·후생노동성 유보연계 추진실 자료). 

4.3 교사 자격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치원교사 면허와 보육사 자격을 모두 소유

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부여된다. 개정법 시행 후 첫 5년간(2012년-2017년)은 하나의 유치

원교사 면허 혹은 보육사 자격 중 하나를 소유하는 자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공병호, 2013; 이성한, 2014).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해 종합대학

과 단과대학, 전문학교 등은 유치원교사와 보육사 모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의 교육

과정을 개정하였다. 유치원교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육사 시험을 칠 경우 발달심리학, 교육원

리,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2010년부터는 양성과정에서 이수했던 교과에 관한 시험과목은 면제

대상이 되었다. 보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아동복지시설, 벽지보육

원, 인정어린이원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면 유치원교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이성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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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일본의 유보 통합과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는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에서 있어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  무상보육 

및 교육의 확대, 공교육·보육, 그리고 학제 재편성 등 총체적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저출산과 일원화라

는 근본적인 극복과제가 자리잡고 있다. 

일본 또한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 및 보육 관련법 개정 및 자녀양육 신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보육이 

행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정책의 효율성 및 정부 예산 투입의 이중성 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유치원과 보육소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정어린이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정어린이원이 현재 이원화의 문제 및 사회의 보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개선된 인정어린이원, 즉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제안하고 있다.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유치원과 보육소로 분리된 행정적인 승인 절차를 개정 인정어린

이원 법에 근거하여 단일 허가로 변경하였고, 지도감독도 일체화시켜서 학교(유치원) 및 아동

복지시설 양쪽 모두의 법적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보육소 등 어떠한 

시설도 새로운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으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서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집의 세 가지 유형의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될 재원을 새롭

게 마련하였다. 유치원과 보육소를 완전히 통합하여 일체화한 종합어린이원이 국회에서 수정

되어 부분적으로 통합된 형태인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확충으로 수정되어 개선됨에 

따라 일본의 유보통합 정책은 통합과 분리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보육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전두환 정권으로 대별되는 제 

5공화국 시절 한국에서 시도되었던 ‘새마을 유아원’과 그 형태와 체제가 매우 비슷하게 여겨진

다. 제 5공화국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는 한국의 유아교육에 있어 부흥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유아교육을 국민기초교육의 토대로 자리매김하고 

양적 확충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추진되었다. 그 중 유보일원화 문제 역시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였으며,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의 창출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마을 유아

원은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기관으로 두 기관의 특성을 공유하되, 담당 

행정 부서를 교육부도 복지부도 아닌 제 3의 내무부 산하에 둠으로서 두 주무 행정부선 간의 

대결구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에도 일원화를 위한 노력의 걸림돌로 담당 행정부서간

의 힘겨루기 및 세력 과시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렵게 시작한 유보일원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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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제 3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는 듯 하였으나, 5공화국의 몰락과 함께 5공화국의 대표적 

정책이었던 새마을 유아원 역시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졌다. 뒤이은 노태우 정권은 전두

환 정권을 부정해야만 정통성 확립이 가능하였으므로 유아교육의 중흥을 강조하였던 전두환 

정권과는 다른 측면에서 유·아동 정책을 접근하였으며 결론은 보육의 강조로 나타났다. 이에 

새마을 유아원이 전면 폐지되고 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기관의 확충에 정책이 집중되

었다. 다시 이원화 체제로 환원된 것이다.  

일원화와 관련하여 일방적 통합, 연령별 분리 운영, 교육과정의 통합 등 다양한 제안들이 

있다. 일방적 통합이란 즉 교육이든 보육이든 한 쪽의 형태로 전면 통합되는 형태이며 연령별 

분리운영이란 0-2세 영아는 보육전담, 3-5세 유아는 교육전담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

막으로 교육과정 통합은 모든 운영체제를 유지한 채 교육과정을 통합함으로서 두 기관의 

서비스 내용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

과정 통합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렇듯 한국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있어왔으나, 정치적 

이유로 때로는 양 행정기관 및 운영 주체의 입장 차이로 인해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의 일원화의 결과의 형태는 과거의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었던 

새마을 어린이집을 재조명해 보게 한다.    

한국과 일본의 보육정책은 공통적으로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것이 유아의 권리 및 학부모의 요구이다. 무엇보다 

보육정책은 그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권리와 이들을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교육하여 성장하

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보육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만족과 부모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 고려할 주요한 사항들이 남아있다.(서영숙, 서문희, 이미정, 유구종, 황옥경 박경

자, 2011). 현재 교육과 보육 정책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양 기관 종사자 

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과 보육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유아와 부모이며 이는 

결국 온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교육과 보육 정책이 인구정책과 연결되는 

국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부각된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 

유보통합의 방향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유보통합에서 있어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의 유보통합의 과정을 살펴보면 최초 공적책임을 강조하였으나, 점차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등을 재고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까다로운 기준을 완화하고 보육소를 확대하는 등 민간영역이 

담당할 몫을 확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영역에 의존하여 보육제도를 운영하다가 누리

과정 도입과 무상보육 실시 등 공적영역의 책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본의 사례와는 다소 



352  日本近代學硏究……第 47 輯

상이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유보통합 관련 정책과 제도의 정비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의 균형과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교사자격제도 등 교사의 자질에 관련된 문제이다.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치원교사 면허와 보육사 자격을 모두 소유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부여된

다. 개정법 시행 후 첫 5년간(2012년-2017년)은 하나의 유치원교사 면허 혹은 보육사 자격 

중 하나를 소유하는 자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공

병호, 2013; 이성한, 2014).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해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전문학교 등은 

유치원교사와 보육사 모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

에서도 현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로 나누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두 가지 자격 모두를 

갖춘 교사도 있지만 둘 중 하나만 가진 교사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지 그리고 새로운 자격기

준을 마련할 것인지, 양성체제를 부분 통합 혹은 완전 통합할 것인지 등 교사자격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선택권에 대한 사항이다.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적용될 ‘아동육아지

원 신제도’ 이후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 이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형에 따른 보육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여건에 맞도록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일원화에 따라 

보육의 질이 어느 정도 균등해졌고, 시설입소도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어 행정적인 절차가 

통일됨에 따라 학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균등하게 유지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유보통합의 방향성

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택권이 다양해진 만큼 학부모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원리에 따라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고 서비스의 가격을 높이는 정책적인 방향이 실패

할 우려가 있음을 생각해야 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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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본의 유보통합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일본과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되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행·재정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국가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보육 또는 교육으로 일원화된 상태에서 유아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은 이원화의 문제로 일관된 
유아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경우 한국에 앞서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은 2006년 개정된 인정어린이집의 행정적 체제를 완성함으로서 
일원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정어린이집이 출현되기까지의 유보일원화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최종 산물로 나타난 ‘인정어린이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유보일원화 과정과 
방향에 대한 발전적 대안 모색의 시사점을 제안 받았다. 일원화 된 기관의 형태에 있어서 유아교육 혹은 보육 중 한 
방향으로 일원화 되는 형식 또는 제 3 형태의 일원화 기관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일원화가 오래 
기간 동안 변화의 고통 속에서 실현된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일원화 역시 한 번의 정책으로 일원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인내와 기대가 요구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소외되어서
는 안 되는 것이 유아와 학부모의 요구와 권리임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An Analysis and Implication of Process on Unification of Japanese Education and 

Daycare

Japan and Korea are the special nation that have two type of administrative agency about children's welfare. The policy of 
children are divided in education and daycare in Japan and Korea. The division of administration and public finance leads to 
some problems. Those are the confusion of police, the waste of public finance and the conflict of education and daycare. Japan 
has endeavored to unify the education and daycare for a long time. In 2006, Japan got result the concrete system of the reformed 
'In Jung Children's Center' that is a core of the unification of the Japanese  education and daycare. This study suggested the 
process of unification on education and daycare and direction of progressive alternatives to Korea. There are two options which 
are  As the form of unified institution, there are two option are possible. The one is to select one direction eduction or daycare, 
the other is the third option neither kindergarten nor children house. The unification of Korean education and daycare should 
be asked continuous efforts and endeavor for the unification. Also children's rights and parents' need are very important element 
in the decision of policy about the unification.        




